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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운임제 위반시 화주에 대한 과태료 조항 

삭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
◈ 대전·충남 화물연대 파업에 수백 대 멈춰...“안전운임제 지속해야”(11.24, KBS)

 ㅇ 화주를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되어 안전운임제를 지속한다는 것은 화물차 

운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는 화물차 운전자 인터뷰 인용

□ 안전운임 중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 조항과 안전운임제를 

위반한 화주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, 

11월 22일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해당 법안은 당일 철회되었으며, 

 ㅇ 11월 23일에 새롭게 발의한 법안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

내용이 핵심으로,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거나 화주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

삭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
 ㅇ 정부는 ‘안전운송운임 및 화주 처벌조항 삭제’를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

알려드리니,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사실과 다른 주장 등으로 오해하지 

마시고 평소대로 운송업무에 참여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
     


